
□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24일)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 · 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26.5.4(월)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 

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전자담배용으로 

손쉽게 혼합·희석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26.4.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원료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니코틴(천연·

합성 포함)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모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ㅇ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수사의뢰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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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농도 니코틴 용액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적인 안전설비나 보호장비 

없이 직접 취급하여 혼합·희석 등을 하는 경우 피부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임의로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유통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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